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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장애인근로사업장지붕과 제1주차장, 제2주

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원면 복지영농조합에서 부지

사용 신청이 있어

○ 타당성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소시설로 인한 주차장 기능은 현황과

같이 유지하고 있으며, 또한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잔여 부지사용에

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.

2. 재산의표시

위      치 면  적 태 양 광 
설치면적 용량 사용허가신청자

남상면 대산리 1546(장애인근로사업장) 1,236㎡ 618㎡ 90kw 신원1복지영농조합 대표 곽준섭

남상면 대산리 1564(제1주차장) 4,387㎡ 576㎡ 90kw 신원2복지영농조합 대표 박문규

남상면 대산리 1603(제2주차장) 3,089㎡ 569㎡ 90kw 신원3복지영농조합 대표 김운용

3. 관련법규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

○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

○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․이용․보급촉진법제26조제2항

4. 설치계획 도면 : 따로 붙임


